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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배경

2 지방의회�공무국외활동�현황� (2014.7.� -� 2015.11.)

○ 지방의회 공무국외활동은 외국의 지방자치실태를 견문하고, 선진국의 지방행정 현장
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지방의정의 안목을 넓히고, 국내 지방의정활동에 접목시키
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현행 지방의회의 공무국외활동은 여러 가지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성 외유로 인식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
정임.1)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현재 의회가 들어선 시점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 20일까지의 17개 광역 시·도 의회의 지방의원 공무국외활동과 
공무국외심사 현황을 분석하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1. 공무국외활동 현황

○ 17개 광역 시·도 의회의 지방의원 공무국외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무국외활동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이며 총 553,605,000원을 지출한 것
으로 나타남. 그 다음은 경기도의회이며 총 547,799,000원을 지출하였음.  

○ 1인당 평균 경비가 300만원 이상인 지방의회는 부산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 충청북도 
의회, 경상북도의회 4곳이며, 나머지 의회는 평균적으로 1인당 250만원 정도의 평균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울산시의회와 전북도의회, 제주도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참가 의원과 참가 공무원
의 비율이 거의 1:1로 드러나, 의원 1인당 공무원 1인이 함께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경북도의회는 의원과 공무원의 비율이 2: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의원 2인당 공무원 1인이 함께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옴.

1) 2008. 이현우 외 3인.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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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방문횟수
참가 
의원

참가
공무원

경비총액
1인당 평균 경비

지방의원 공무원

서울시 18회 152명 56명 553,605 2,686 2,594

부산시 15회 79명 32명 345,911 3,193 2,925

대구시 25회 90명 44명 193,650 1,392 1,552

인천시 14회 65명 24명 111,416 954 2,058

광주시 10회 42명 9명 130,938 2,299 1,647

대전시 5회 16명 6명 63,847 2,583 3,751

울산시 9회 38명 33명 189,493 2,800 2,517

세종시 0회 - - - - -

충청남도 19회 70명 45명 370,023 3,343 3,022

충청북도 9회 50명 22명 219,637 3,012 3,138

전라북도 16회 94명 90명 440,958 2,442 2,349

전라남도 11회 110명 30명 339,280 2,486 2,194

경상북도 13회 94명 36명 430,069 3,308 3,308

경상남도 15회 123명 51명 423,689 2,542 2,176

경기도 31회 230명 65명 547,799 1,738 2,276

강원도 18회 95명 38명 293,390 2,300 1,970

제주도 22회 76명 45명 256,363 2,292 1,825

<표1> 17개 광역시도 의회 공무국외활동 현황
(단위 : 천원)

2.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현황

○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인터
넷 검색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는 대상지의 현황 및 국외활동 과정을 정리하여 보
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공무국외여행의 구체적인 목적
과 필요성 및 시사점, 국내 적용 부분에 관한 기술이 거의 빠져있거나 미흡함.

○ 심지어 일부 지방의회는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관광성 활동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현
장시찰 등으로 일정을 채우고 있음.

○ 대구시와 인천시, 광주시, 전라북도, 경기도, 강원도의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표준서식이 없음. 공무국외심사를 통한 계획서 심사 뿐만 아니라 공무국외여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과보고서에 대한 기준 및 심의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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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공무심사제도�현황

지방의회
보고서

의무여부
표준서식

유무
총 방문횟수

홈페이지
업데이트 현황

서울시 O O 18회 16개

부산시 O O 15회 15개

대구시 O X 25회 25개

인천시 O X 14회 13개

광주시 O X 10회 4개

대전시 O O 5회 5개

울산시 O O 9회 9개

세종시 O O 0회

충청남도 O O 19회 11개

충청북도 O O 9회 8개

전라북도 O X 16회 13개

전라남도 O O 11회 7개

경상북도 O O 13회 12개

경상남도 O O 15회 15개

경기도 O X 31회 23개

강원도 O X 18회 5개

제주도 O O 22회 22개

<표2>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현황

○ 광주시와 충남도의회 전북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일부 의회는 다녀온 지 몇 달이 지
난 보고서가 홈페이지상에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어 좀 더 세심한 정보공개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임.

  
○ 광주시의회는 7월말 - 8월초에 다녀 온 해외연수를 8월 31일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에 업데이트 한 후 나머지 6개의 보고서는 2016년 2월 현재까지도 업데이트 하지 않
았음. 강원도의회는 2015년 3월말-4월초에 다녀온 해외연수를 3개월 후인 7월 21일
에 업데이트 한 이후 나머지 13개의 보고서는 2016년 2월 현재까지도 업데이트 하지 
않았음. 

1.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 지방의회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는 평균 7~9명 정도로 구성 됨. 이 중 40% 는 지
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60%는 시민단체, 교수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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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심사위원 수 위원회 구성현황

서울시 9명 의원 2명, 교수 1명, 시민단체 3명, 전문가 3명

부산시 7명 의원 3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교수 1명, 시민단체 1명

대구시 7명 의원 3명, 교수 3명, 시민단체 1명

인천시 7명 의원 3명, 교수 2명, 시민단체 2명

광주시 7명   의원 3명, 교수 2명, 시민단체 2명

대전시 9명 의원 3명, 교수 2명, 시민단체 등 4명

울산시 7명 의원 2명, 교수 2명, 시민단체 3명

세종시 7명 의원 2명, 시청 1명, 교육청1, 시민단체 3명

충청남도 7명 의원 2명, 교수 2명, 시민단체 2명, 공무원 1명

충청북도 8명 의원 3명, 교수 2명, 시민단체 3명

전라북도 11명   의원 4명, 교수 2명, 시민단체 4명, 공무원 1명

전라남도 9명 의원 4명, 교수 1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2명, 언론인 1명

경상북도 7명 의원 3명, 교수 2명, 시민단체 등 2명

경상남도 9명 의원 4명, 교수 2명, 시민단체 3명

경기도 9명 의원 3명, 교수 3명, 시민단체 3명

강원도 7명 의원 2명, 교수 2명, 시민단체 2명, 의회사무처장 1

제주도 7명 의원2명, 의회사무처장 1명, 위촉직 4명(민간인으로 구성)

<표3> 공무국외 심사위원회 구성

2. 공무국외심사 가결현황

○ 대부분의 의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면 심사위원회가 개회되고, 출석한 의원 2/3 
이상 찬성이면 가결되는 조건임. 때문에 일반적으로 4-5명의 위원이 출석하고, 그 중 
3명 이상만 찬성하면 가결되는 상황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이자 수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과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위원회의 
심사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음.

○ 실제 대전시의회와 전북도 의회가 각각 1건의 심사를 부결시킨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방의회의 가결율이 100%로 나타남.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위원 
구성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단순시찰 혹은 외유성 여행이 아닌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을 계획 단계에서
부터 구체화하고, 목적에 맞는 대상지와 면담자를 선정한 후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
는 방식이 되어야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형식
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엄격한 공무국외심사제도가 확립 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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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지방의회 심사횟수 가결횟수 가결율 가결조건

서울시 8 8 100% 재적 심사위원 과반이상 찬성

부산시 4 4 100%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대구시 13 13 100%
심사위원 7명 중 5명이상 참석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

인천시 4 4 100%
재적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출석 심사위원 2/3이상 찬성

광주시 2 2 100% 과반수 이상 참석, 2/3 찬성시 의결 

대전시 3 2 67%
재적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울산시 6 6 100%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세종시 2 2 100%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충청남도 16
16

(조건부가결 1)
100% 재적과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충청북도 2 2 100%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2이상 
찬성

전라북도 10 9 90%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전라남도 5 5 100%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경상북도 2 2 100%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

경상남도 5 5 100%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경기도 31 31 100%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과반수 
찬성

강원도 2 2 100%
재적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의결

제주도 22 22 100% 재적 심사위원 2/3 이상 찬성

<표4> 공무국외 심사 결과

○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이 관광성 외유로 인식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
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사제도 부실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기준 
및 평가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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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특수한 공적인 목적으로 행해져야 할 공무국외여행이 사
실상 단순 비교시찰 및 교류의 명목으로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들의 외유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임. 

○ 우선, 공무국외여행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목적과 필요에 맞는 대상국과 면담자를 물
색 및 섭외하고, 좀 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공무국외여행만이 심사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심사제도를 개편 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구성에서 수혜대상자인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시켜야 함.

○ 또한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결과보고서들이 단순히 여행과정을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고
서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 될 필요가 있음.


